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-79호

도시관리계획(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41호(2010. 4. 27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819호

(2025. 12. 30.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(20차) 승인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

제2026-246호로 열람공고한 「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

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6. 3. 12.)를 거쳐 「국토의
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

(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일

서 초 구 청 장

1. 결정 취지

- 대상 도서관은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·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으로, 주기능을

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편의와 공간활용성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 도입을

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 구 역 명 위  치 면 적 (㎡) 최초결정일

기정
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

지구단위계획구역

서울특별시 서초구, 내곡동, 

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 일원
811,616.1㎡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41호

(2010. 4. 27.)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없음)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없음)

라.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에 관한

도시관리계획(변경)
■ 공공시설 용지(변경)

구분

(가구번호)
계 획 내 용

도서관

용도

기정

□ 허용용도

 ∙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

□ 불허용도

 ∙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
변경

□ 허용용도

 ∙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

 ∙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조의2에 따른 부대

시설 및 편익시설(제98조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) : 30% 이내

 * 단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6조의2에 따라 

부설주차장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□ 불허용도

 ∙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
건폐율  ∙ 60% 이하

용적률  ∙ 200% 이하

높이  ∙ 5층 이하

배치  ∙ 개별 건축계획 수용

형태
 ∙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

하도록 권장

색채

 ∙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

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

 ∙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

건축선  ∙ 건축한계선 : 1.5m ~ 3m

  - 변경사유서

변경내용 변경사유

도서관 용지

허용용도 변경

 ∙ 대상 도서관은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,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시설로서 금회 지구

단위계획 결정(변경)을 통해 허용용도를 주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의 

증진을 위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(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

관한 규칙」 제98조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) 도입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없음)

3.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: 조건부 의결

 ■ 조건사항

   -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주기능 유지와 이용자 편의 및 시설의 공간활용성을 고려한 상세 건축계획을 수립

하여 실시계획인가(변경) 진행 시, 서초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절차 추진 필요

4. 열람장소 :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

도시계획과(☎02-2155-6812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
